
                            

2018년 국민 불편 및 산업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하였습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개선 유해화학물질 물질별 취급량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차등화하고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2018.7.3.,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방법을 온라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전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종이서류로 제출했

었습니다.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 (2018.1.1., 시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지정된 시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

해야 하나, 동일 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상반기) 주차장,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하반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 소유자는 연중 1회 통합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간, 비용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8.10.18., 시행)

피해구제급여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유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 선지급 세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피해자가 적기에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환경산업기술원 내부지침 개정(’18.8.1., 시행)


